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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（이하 방통위）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

접광고 판매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「방송법」 개정

에 따라 방송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·간접광고 규제 등

을 정비하기 위해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.

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

할 경우 간접광고가 방송법령에 규정된 형식·내용규제에 

위반되지 않도록 방송사와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규정했

다. 또한 지상파, 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（PP）에 편성되

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광고판매

대행법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자（이하 미디어렙）에게 

광고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.

주류（17도 미만）나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

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허용시간에

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·간접광고도 가능하

도록 규정을 정비했다. 

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규제개

혁심사, 법제처 체계·자구 심사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

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 

방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

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

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, 향후에도 방송광고·편성 관련 규

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

혔다.

광고업계 관계자는 “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주제작

사도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됐으나, 판매방식이나 수

수료, 방송사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자칫 

광고주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”고 

말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수지 기자 susie@ka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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